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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배출관리를 위해 5년마다 화학

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대형배출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환경관련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이 많아 전국 2

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기관과 세미

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 계획에 있음

❍ 국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화학물질 관리동향과 기술수준을 파악 통

해 충남도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추진목적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

❍ 화학물질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 화학물질 관리 세부 사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기대효과

❍ 화학물질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2 -

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행사개요

❍ 충청남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 (CNI세미나 2025-02)

❍ 일 시 : 2025년 2월 27일(목), 15:00~18:00

❍ 주 관 : 충남연구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장 소 : 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회의실(충남 예산군 예학로 10-22)

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세부일정

소�요�시� 간 내�용 비고

15:00~15:10 10분 개회�및� 참석자�소개
김종범�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15:10~15:30 20분
지역�내� 기업의�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자체�화학물질�관리를�위한�제안

신호용�과장

((주)켐토피아)

15:30~15:50 20분 화평법�개요_화평법�제도이행�기본과정
김수연�과장

((주)켐토피아)

15:50~16:10 20분 화학물질�관리를�위한�위해성평가�적용�제안
노수진�교수

(대림대학교)

16:10~16:30 20분 휴식

16:30~16:50 20분 충청남도�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기술지원�계획
박세찬�팀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16:50~17:10 20분 충청남도의�화학물질�배출현황�및�안전관리�계획
김종범�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17:10~17:50 40분 종합토론

17:50~18:00 10분 마무리�및� 폐회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자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안

충청남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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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Ⅰ

No. Ⅱ

No. Ⅲ

회사 소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주요 구성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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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신용 등급

㈜켐토피아회사명 박 상 희대표자

2002년 02월설립 년도120명임직원수

안전, 보건, 화학, 환경규제컨설팅및 IT솔루션구축등사업분야

2024년 4월 23일발급일

한국평가데이터발급기간

2025년 4월 22일유효기간

BBB-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15,684 
(IFRS 적용)최근 3년간

매출액 

매출액

16,580 14,500 

1. 회사소개



4

Why와 How를 아는

환경, 안전, 보건 전문가 그룹

회사 연혁 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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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경영기획실

여수지사 스마트서비스 CTO

생활환경연구소

사단법인 통합환경안전협회

• 산업 안전 진단 및 컨설팅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 보건 법규준수 및 개선, 시정조치의 이행

영업본부 R&D 본부ICT 기획본부

R&D 및
정책과제

Big Data

솔루션 개발

규제본부

화학물질
등록

생활화학
제품등록

대행

MSDS 해외 규제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R&D 및
정책과제

영업 관리

솔루션 및
플랫폼
영업

정부정책과제

에너지 효율
최적화 분야

연구

국가 R&D 및
용역과제

스마트안전본부

환경·안전분야
드론

관제시스템

IoT 및 AI 
스마트 장비

Smart EHS

조직 현황

취급시설
안전진단점검

유해위험방지
계획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지속가능본부

탄소전략 통합환경허가

LCA
(전과정평가)

환경 인허가

ESG 대응 LDAR

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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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화학, 환경, 보건 등 제안사 IT 솔루션 현황규제 컨설팅 현황

제안사 특허 및 기술 인증 보유 현황

•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이를 위한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2021)

• 미세조류를 이용한 수질 측정장치 (2020)
• 농작물 손해사정 평가 방법 (2021)
• 화학사고에 따른 주민 복귀시점 결정시스템 (출원)
• 제품 및 성분의 환경 영향 평가 방법 및 장치 (출원)
• 그래핀산화물과 금속산화물의 혼합 조성을 이용한 다중화 어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지장치 (출원)
• AI 융합에 의한 열처리로 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출원)

- 특허 -

ISO 27001

ISO 9001

expertise

Dr.MSDS
(MSDS 자동작성)

Dr.SHE (안전보건환경)Dr.M_TBM (모바일 TBM)

Five-EyeS
(실시간 작업환경측정)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실시간 근로자 관제

Dr.LAB
(연구실안전관리)

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
평가 시스템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시스템

Dr.CMS (화학물질관리) Dr.DB (화학물질규제DB)

인벤토리  구축관리 Dr.SCMS (화학물질관리)

Smart Iot 융.복합
(드론,로봇개,AI,센서류)

탄소 & LCA 기술

Carbon Slim
(LCA 모니터링 시스템)

Dr.IEMS
(통합환경사후관리시스템)

Dr.QESG (ESG자체평가)

Dr.LDAR+  
(비산배출관리)

Dr.IEMS
(통합환경사후관리)

Digital- Twin 기반
소각장 구축

탄소관리 & LCA 컨설팅 기술 보유 현황

Dr.RiskFree
(중대재해점검)

Dr.SOS (통합현장관리)

ICT 연계 개발 (Dx전환을 통한 플랫폼 구축)

친환경 공정 연구&개발

공급망 물질/탄소관리

환경규제 통합 DB관리

탄소전략서비스

공급망 대응 컨설팅

IT 솔루션 개발

LCI DB 사업

연구용역 & R&D

총 20건     (  약 33억원 규모의 통합환경허가 사업 )

(2024년, 100톤 이상 등록 예정 : 147건)

총 328건   (2021년, 1,000톤 이상 등록 : 111건)

(2015년~2018년, 물질 등록 :   70건)

물질 등록

살생 물질

화관법

총 23건     (  제품법 살생물질 등록 23건 등록 요청 )

화학사고대비및 대응

화평법

제품법
[ 국내 최초,최다등록 ]

통합환경 허가통합법

취급시설검사

총 99건

설치검사/최초 정기검사

총 80건

진단 컨설팅

총 248건

[장외영향 평가서]

총 99건

[위해관리 계획서]

총 9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 2022년 12월 마감 기준

보건

연구실

공공기관

법규
모니터링

환경
(탄소)

안전

규제
컨설팅

IT
솔루션

특허 보유 현황

사업분야

국내
최초,최다

 등록

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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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1. 회사소개



8

화관법 외 중처법으로 인한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의 중요성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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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사용 및 제조 기업의 생태계 현황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자료: 전자산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료(안전보건공단)

공급망의 실제 형태

자동차업종 대표 대기업의 네트워크 구조
1) 정재헌, 최현정 (2014)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네트워크 구조. 한국경제발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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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사용 기업의 필요 지원 우선순위 현황

내용 우선순위

3자간 협력체계 구축(고객사, 협력사, 정부) 1

협력사 고충처리 및 안전간담회 2

근로환경 통합관리 프로세스(하위협력사포함) 3

체크리스트 현장 점검 4

선제적 안전확보 위한 문화정착 5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7

화학물질 관리 및 협력회사 현장점검 및 컨설팅 8

컨설팅 및 교육 9

제품 내 유해물질관리 10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자료: 전자산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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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 정부의 상생 협력체계 필요성

이슈 1. 고객사 – 협력사 - 정부의 상생 협력 체계

(전문가) 고객사는 불합리한 규정 등의 재정비를 통해 협력사의 실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해야 함

(협력사) 고객사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 이행에 어려운 점

– 고객사마다 평가의 양식 및 점수배점 기준 상이 및 평가/교육 빈도 증가

- 고객사 감독관에 따른 평가 점수 상이하며, 실제적인 안전관리 보다 문서 및 행정 업무 증가

- 중층도 계약으로 인한 협력사 책임 과중

(고객사)    

- 협력사 평가의 요구는 법규준수 중심, 법 이행을 준수하면 문제없는 수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

- 중층도 계약 역시 1차 협력사의 계약 문제인 것으로, 계약 시 아웃소싱을 밝히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없음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자료: 전자산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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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위기업 관리를 위한 환경안전보건 평가의 형태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자료: 전자산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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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위기업 관리를 위한 환경안전보건 평가 (예시)

Ⅲ.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자료: 전자산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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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 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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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 체계(2)

(정부 지원)

- 안전보건 분야 연구지원, 정보공유, 협력업체 등에 기술 지원 필요

- 업종별 안전·보건 기술 지침 및 변화가 빠른 만큼 지침의 세분화 필요

(초점기업)

- 불합리한 규정 등의 재정비를 통해서 실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

(협력사)

-공급망 규모별 안전·보건 분과 별도 구성 및 연계방안 마련, 상위 고객사와 하위 공급망간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

Question

전자업종 주요 안전보건 이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및 초점기업과 협력사의
공동협력 필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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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 체계(3)

Question
안전보건의 체계 강화 방안를 위해 정부/원청/협력사 공동의 협력 요소는?

(정부 지원)

- 안전&보건 관리자 법정 인원 편성 재검토(현실 수준과 동떨어짐)

-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초점기업)

- 대기업과 협력사의 대표가 포함된 안전위원회 설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및 사고 예방 노력

- RBA교육 및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유

-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 직원들에게 교육적인 지원

(협력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 사별 상생과 공생이 필수 관계임을 인지하고 함께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협조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 및 대표의 인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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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 체계(4)

(정부 지원)

-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 업체의 수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시설, 방호조치, 안전의식 함양 등 다방면으로의 지원 필요

(초점기업)

- 협력사 안전 협의체 등 정기 회의체를 통해 관계수급인과 지속 소통 및 BP사례를 중심으로 공유

- 원청기업의 환경안전 정책과 방향을 1차사에 공유하고, 1차는 N차사에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

-협력사 측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현장 작업관리 방안 등 자문 진행

(협력사)

-협력사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지원

-N차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원청 -> 1차사 -> N차로 이어지는 가운데 역할을 하는 1차사의 역할 중요

Point
안전보건의 체계 강화 방안를 위해 정부/원청/협력사 공동의 협력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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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 체계(5)

대표이사의 의식 변화 및 행동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하위 협력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평가표 및 지원

Question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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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별 안전관리보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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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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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2025. 02. 27 (목)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
(화평법을 중심으로)

㈜켐토피아 R&D본부
김수연과장



K o r e a C h e m i c a l s M a n a g e m e n t A s s o c i a t i o n

Chapter 01

개요

· 국내 화학3법 적용 대상
· 화평법〮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 충청남도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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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국내화학3법적용대상

•제품생산단계별화학물질관리법령(3법) 적용예시

원재료(소재) 공정(사업장) 제품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관리

(화평법)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영업허가, 시설기준 등)

(화관법)

제품 함유
화학물질 관리

(화평법)

원재료의제조〮수입 단계부터 사용 이후 제품 출시까지 유형별 관리제도 세분화

국내화학3법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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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화평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체계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취급및관리체계

Full Version Required

Please purchase the full version to get access to this shape.

국내화학3법적용대상화평법〮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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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Toluene)

암모니아 (Ammonia)

부탄 (Butane)

01. 개요

국내화학3법적용대상충청남도화학물질취급및관리현황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141-78-6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사고대비물질
암, 돌연변이성물질(CMR)등
중점관리물질
유독물질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MEK)

78-93-3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108-88-3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106-97-8 -

7664-41-7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물질명 CAS 번호 물질구분

79.2%



K o r e a C h e m i c a l s M a n a g e m e n t A s s o c i a t i o n

Chapter 02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화평법 개요
·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 기준
·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 유해성 미확인물질 제도
·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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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국내화학3법적용대상화평법개요

등록유예기간

‘21.12.31

’21.12.31

(공동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

’24.12.31 ‘27.12.31 ‘30.12.31

1톤/연 이상 CMR물질(364종),
1천톤/연 이상 물질 등록

100톤/연 이상 등록 10톤/연 이상 등록 1톤/연 이상 등록

등록유예기간만료물질 VS 유예기간이도래하는물질의등록

연간 1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자, 

’30년까지유해성, 제조∙수입량에따라단계적등록유예기간부여(신규화학물질의경우제조〮수입전)

후발등록: 등록이완료되어유예기간이부여되지않은물질은제조·수입전에등록

100-1000톤의 경우, 사전신고 후 24년 12월까지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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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국내화학3법적용대상인체등유해성물질의지정기준

기준세분화

現유독물질을유해특성에따라①인체급성유해성물질, ②인체만성유해성물질, ③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하고, 지정기준명시(영별표1)

기준확대

피부부식성*(구분 1B, 1C),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 1)을인체급성 유해성 물질에 추가하여

관리 사각지대 축소

혼합물기준

유해특성별로인체등유해성물질로지정하는혼합물함량기준을세분화하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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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국내화학3법적용대상인체등유해성물질의지정기준

【 인체 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및 혼합물 함량기준(안)  】

유해성항목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수생환경유해성(급성)

수생환경유해성(만성)

<현행>

구분
세부
구분

혼합물
기준

유독물질
구분 1〮2〮3

1%
구분 1A

-

유독물질

구분 1

0.1%구분 1

구분 1

구분 1

1%구분 1

구분 1

<개정안>

구분 세부 구분 혼합물 기준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구분 1〮2〮3
1%(1-2)
25%(3)

1A〮1B〮1C
5%(1A)

10%(1B〮1C)

구분 1 10%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구분 1 0.1%

구분 1 0.1%

구분 1 0.3%

구분 1 10%

생태 유해성
물질

구분 1
25%

구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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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국내화학3법적용대상유해성정보신고제도

【 신고제도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출자료
화학물질명, 연 제조수입량
유해성분류표시, 용도 등

현행 제출 자료 +유해성 분류 표시 작성사유*
*국내외 유해성 평가보고서, QSAR, 논문, 제조사 자료 등

적정성검토 없음
국내외 DB에서 국내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정보를 찾아 DB구축 및 공개

유해성정보 공개 비공개 신고된 유해성정보 공개(기업명 비공개)

유해성정보
수정〮보완

없음
누구든지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보완 요청 가능
(공개된 자료보다 동등 이상의 신뢰성 자료 必)

유해성 관리 없음
高위해 多유통 물질은 등록대상화학물질 전환 또는 유

해성평가, 필요 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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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국내화학3법적용대상유해성미확인물질제도

정보전달

미확인물질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유해성

미확인물질 함유 정보 포함(규칙 §35①*, 별지 제25호 서식/MSDS)

기준

유해성미확인물질의기준명시(규칙별표 1의2 개정)

소량 신규물질을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완책으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기존

등록기준(0.1-1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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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위험도를고려한관리체계차등화

국내화학3법적용대상화관법하위법령개정주요내용

관리체계

화학사고예방대응, 인체및환경노출등을고려한체계개편



K o r e a C h e m i c a l s M a n a g e m e n t A s s o c i a t i o n

Chapter 03

제안 및 지원 방안

· 2025 화평법 및 화관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 화학물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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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안및지원방안

국내화학3법적용대상2025 화평법및화관법제도이행중소기업지원사업

『화평법』 제도이행중소기업지원사업 『화관법』 제도이행중소기업지원사업



15/40

신규화학물질

▪ 제조∙ 수입전등록

▪ 제조∙수입량1 ton 이상신규화학물질확인필요

변경신고 / 변경등록

▪ 변경신고∙ 등록대상물질파악

(제조∙ 수입량범위, 용도, 유해성및위해성등)

▪ 소비자용도해당물질확인

제품/물질 인벤토리 조사

▪ 취급제품/물질현황조사

▪ 취급량/유해성에따른규제현황파악

▪ 유독물질분류체계개정에따른규제확인

국내화학3법적용대상화학물질관리효율화를위한제안

03. 제안및지원방안



감 사 합 니 다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대림대학교 노 수 진



2

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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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규격 비교

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물질명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Styrene Acetone

Trichloro
-ethylene

Tetrachloro
-ethylene

Tetra
-decane

Paradichloro
-benzene

Aldehydes
(C4-C11)

Acetalde
-hyde

(단위) (㎍/㎥) (㎍/㎥) (㎍/㎥) (㎍/㎥) (㎍/㎥) (ppm) (㎍/㎥) (㎍/㎥) (㎍/㎥) (㎍/㎥) (㎍/㎥) (㎍/㎥)

한국

WHO
0.17~17

(10-6 ~ 10-4)

260
(1week)
1000

(30min)

4800(24h)

260
(1week)

70
(30min)

2.3~230
(10-6 ~ 10-4)

250
(연평균)

노르웨이
(2015)

노출을
피하거나
가능한 한
낮게 유지

독일-RWⅠ
(2013)

300 200 30 100 100

독일-RWⅡ
(2013)

3000 2000 300 2000 1000

캐나다
(2013)

가능한한
낮게유지
[홈페이지
지침서 참고]

2300
(24h)
15000
(8h)

미국 2.4(1h)

싱가포르

일본-실내 260 3800 870 220 330 240 48

일본-학교 260 3800 870 220 240

핀란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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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규격 비교

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물질명
Chloro
-pyrifos

Diazinon
Feno

-bucarb
(BPMC)

Lead
Hydrogen 
-sulfide
(H2S)

Ammonia Amine Naphthalene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PAHs)

Dibutyl
Phthalate
(DBP)

Di-EthylHexyl
Phthalate
(DEHP)

(단위) (㎍/㎥) (㎍/㎥) (㎍/㎥) (㎍/㎥) (ppm) (㎍/㎥) (㎍/㎥) (㎍/㎥) (ng/㎥) (㎍/㎥) (㎍/㎥)

한국

WHO
10

(연평균)
0.012~1.2

(10-6 ~ 10-4)

노르웨이
(2015)

독일-RWⅠ
(2013)

10

독일-RWⅡ
(2013)

30

캐나다
(2013)

10
(24h)

미국
1500

(3month)

싱가포르 0.03(1h)

일본-실내
1 / 어린이
대상 0.1

0.29 33 220 120

일본-학교

핀란드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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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규격 비교

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물질명 (단위)
독일

물질명 (단위)
독일

RWⅠ RWⅡ RWⅠ RWⅡ

Alkylbenzene (C9-C15) ㎍/㎥ 100 1000 Cresol ㎍/㎥ 5 50

C9-C14-alkane / Isoalkanes ㎍/㎥ 200 2000 Cyclic Dimethylsiloxanes (D3-D6) ㎍/㎥ 400 4000

Tris(2-chlorethyl)
Phosphate (TCEP)

㎍/㎥ 5 50
Mercury

(as metallic vapor)
㎍/㎥ 0.035 0.35

Dichlormethane ㎍/㎥ 200 2000(24h)
Dearomatizedhydrocarbon 

solvents (C9-C14)
㎍/㎥ 200 2000

Pentachlorophenol (PCP) ㎍/㎥ 0.1 1 Phenol ㎍/㎥ 20 200

2-Ethylhexanol ㎍/㎥ 100 1000 Glycolether (불충분데이터기준) ppm 0.005 0.05

Methyl isobutyl ketone ㎍/㎥ 100 1000 2-Furaldehyde ㎍/㎥ 10 100

Benzaldehyde ㎍/㎥ 20 200 Benzyl alcohol ㎍/㎥ 400 4000

dichlormethane ㎍/㎥ 200 2000(24h)
Ethyleneglycolmono
-methylether (EGME)

㎍/㎥ 20 200

Diethyleneglycolmethyl
-ether (DEGME)

㎍/㎥ 2000 6000
Diethyleneglycoldi

-methylether (DEGDME)
㎍/㎥ 30 300

Ethyleneglycolmono
-ethylether (EGEE)

㎍/㎥ 100 1000
Ethyleneglycolmonoethyl-

etheracetate (EGEEA)
㎍/㎥ 200 2000

Diethyleneglycolmono
-ethylether (DEGEE)

㎍/㎥ 700 2000
Ethyleneglycolbutylether

(EGBE)
㎍/㎥ 100 1000

Ethyleneglycolbutylether-
acetate (EGBEA)

㎍/㎥ 200 2000
Diethyleneglycolbutyl

-ether (DEGBE)
㎍/㎥ 400 1000

Ethyleneglycolhexylether
(EGHE)

㎍/㎥ 100 1000
2-Propyleneglycol-1-

methlylether (2PG1ME)
㎍/㎥ 1000 10000

Dipropyleneglycol-1-
methylether (D2PGME)

㎍/㎥ 2000 7000
2-Propyleneglycol-1-
ethylether (2PG1EE)

㎍/㎥ 300 3000

2-Propyleneglycol-1-
tertbutylether (2PG1tBE)

㎍/㎥ 300 3000
Monocyclic monoterpenes

(유도물질: limonene)
㎍/㎥ 1000 10000

Bicyclic terpenes
(유도물질: α-pinenes)

㎍/㎥ 200 2000 Diisocyanates (DI) ㎍/㎥
- 건설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전문

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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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의 개요
•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오염되거나 관련이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 관리 및 의사소통하기 위한 환경적 분석 과정

생리학, 독성학, 
해부학, 

세포 생물학

물리학, 화학 의사결정학,
사회학

생물학적,환경적 독성에 대해
인체의 상호작용과 반응을 설명

물리학,
자연계에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

위해성 분석 과정을 통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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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의 의미

유해물질의 특정농도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또는 가능성(likelihood)
(NAS, 1983)

유해성
(hazard)

노출량
(exposure)

위해성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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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독성정보 DB검색

•물질별 DB작성

U.S EPA IRIS, 
ACGIH, IARC, 
Toxnet 등 물질별
독성정보에 대한
DB 검색 및 작성

유해성 확인

•RfD, RfC 산출

•SF 산출

정량적인 용량-반
응 관계가 관찰된
역학 연구 자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없을시 동물실
험)

용량-반응 평가

•노출계수 산정

•LADD 산정

화학물질의 정성·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인체나 기
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
준을 추정

노출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HQ 및 CR 산출

개인이나 인구집
단에서 유해한 영
향 즉, 암과 같은 영
향이 발생할 확률
을 결정하는 단계

위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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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1. 유해성 확인

발암성분류기준

국제기관별분류기준

IARC
(국제암연구

소)

ACGIH
(미국산업위
생전문가협

의회)

US EPA
(미국환경청)

EU
(유럽연합)

NTP
(미국국립독
성프로그램)

인간발암확정물질
(human carcinogen) : 충분한인간대상연구와

충분한동물실험자료가있는경우
Group1 Group A1 A Category 1 K

인간발암우려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 제한적인간대상연구와

충분한동물실험자료가있는경우
Group2A Group A2 B1,B2 Category 2 R

인간발암가능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 제한적인간대상연구와

불충분한동물실험자료가있는경우
Group2B Group A3 C Category 3 -

발암미분류물질
(Not classifiable) : 불충분한인간대상연구와

불충분한동물실험자료가있는경우
Group3 Group A4 D - -

인간비발암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 : 인간에게발암
가능성이없으며, 동물실험자료가부족한경우

Group4 Group A5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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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1. 유해성 확인

VOCs 발암성물질 1,2-Dichloroethane Benzene

CAS NO. 107-06-2 71-43-2

Classification

EPA B2 A

IARC 2B 1

ACGIH A4 A1

분자량 98.96 78.11

Unit risk 2.60E-05 7.80E-06

용량-반응자료

Tumor type 혈관육종 백혈병

Test Species Rat/Osborne-Mendel,수컷 사람

Route Oral, Gavage 흡입

Reference NCI,1978 

Rinsky et al., 1981, 1987; Paustenbach et al., 

1993; Crump and Allen, 1984; Crump, 1992, 

1994; U.S. EPA, 1998

Inhalation slope 

factor
CSF 9.E-02 3.E-02

last revised 2008.09.24 20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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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1. 유해성 확인
VOCs 비발암성물질 Ethylbenzene Toluene

CAS NO. 100-41-4 108-88-3

Classification

EPA D D

IARC - 3

ACGIH A3 A4

분자량 106.16 92.13

RfD

RfD 1.00E-01 2.00E-02

NOAEL (NOEL)97.1 71

LOAEL 3.E+02 142

UF 1000 3000

MF 1 1

critical effect 간과신장독성 남성몸무게감소

RfC

RfC 1.00E+00 5.00E+00

NOAEL 4.34E+02 -

LOAEL - 9.3

UF 300 3000

MF 1 1

critical effect 발달독성 호흡, 후각상피의증생과변질

Inhalation RfD RfDi 2.90E-01 1.05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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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2. 용량-반응 평가

• 용량-반응 평가 단계
- 사람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특정 용량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을 받을 것

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주로 건강영향 발생 확률의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 용량-반응 평가의 적용 자료
- 정량적인 용량-반응 관계가 관찰된 역학 연구 자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

- 적합한 역학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 실험 자료를 이용



13

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3. 노출평가

• 노출평가 단계
-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단계

인체 노출량
(LADD ;

mg/kg/day)
=

오염농도× 일일 호흡률 × 노출빈도 × 노출기간
(mg/m3)      (m3/day) (day/year)    (year)  

체중 × 기대수명 × 365
(kg) (year) (day/year)

변 수 분포 형태 및 계수

일일 호흡율 Mean= 13 ㎥/day, S.D.= 0.9 ㎥/day

노출빈도 Min=180, Max=365, Likeliest=345

체중 Mean= 62 ㎏, S.D.= 8.8 kg

기대수명 발암성: 70 year, 전체: 75 year

평균노출시간 365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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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4. 위해도 결정

• 위해도 결정이란?

- 용량-반응 평가와 인체 노출평가에서 산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오염물질에
특정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이나 인구집단에서 유해한 영향 즉, 암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

-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나누어 위해도를 결정

Dose-Response
Assessment

Lifetime Individual 
Risk

Exposure 
Assessmen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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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4. 위해도 결정
• 발암성 물질 결정

- 용량-반응 평가를 통해 산출된 발암 잠재력과 인체 노출평가를 통해 얻어진 일일 평균 인체노출량
을 곱하여 아래 식과 같이 산출

초과발암위해도 =      LADD     × Inhalation Slope Factor

(excess cancer risk)     (인체노출량)               (발암잠재력)

- 초과발암성위해도 :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초과 발암 위해도가 백 만명당 1명 ∼ 만 명당 1명의
초과발암 확률 수준에서 그 허용 농도를 결정

• 비발암성 물질 결정

- 비발암 물질에 대한 위해도 결정은 용량-반응 평가를 통해 산출된 호흡 노출 참고치(inhalation RfD)
와 인체노출량(LADD)의 비를 이용하여 위해지수(hazard quotient)를 산출하는 것

비발암 위해지수 =      LADD     × Inhalation RfD

(hazard quotient)        (인체노출량)  (호흡노출참고치)

- 일반적으로 참고치(1) 보다 적은 노출용량은 건강위해도와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참고치를
초과하는 노출빈도나 크기가 증가한 인구집단 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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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방법 불확실성 분석

• 산출된 위해도 값을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함

• Monte-Carlo 시뮬레이션의 특징은 각 노출변수에 대해 확률밀도함수를 활용하여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노출변수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도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 (U.S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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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WHO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 설정 지침
- 실내 공기오염물질의 인체 위해 기반의 건강보호 목표치 산출 과정 (WHO IAQ 지침)

실내 오염 물질

불확실성 상수 결정

무관찰유해영향수준(NOAEL) 또는
최저관찰유해영향수준(LOAEL)

비발암 물질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0.1%) = 0.1% / SF

VSD (0.01%) = 0.01% /SF

연간 질병 사망 기울기 결정
SF (ppm/year)-1

질병 사망 물질

독성참고치
(RfC, mg/m3)= 

NOAEL or LOAEL * BW
UF * IR

건강 보호 목표치 제안
(Indoor Air Level Goal) 

질병 사망에 대한 용량-반응 자료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10-4) = 10-4 / UR
VSD (10-5) = 10-5 / UR

단위 위해도 결정
UR (ug/m3)-1

발암 물질

이용자
노출 패턴 고려
: 체중, 호흡율, 

노출시간 등

발암성에 대한 용량-반응 자료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RfC) = RfC*f(노출패턴)

VSD (0.1RfC) = 0.1*RfC*f(노출패턴)

실내 오염 물질

불확실성 상수 결정

무관찰유해영향수준(NOAEL) 또는
최저관찰유해영향수준(LOAEL)

비발암 물질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0.1%) = 0.1% / SF

VSD (0.01%) = 0.01% /SF

연간 질병 사망 기울기 결정
SF (ppm/year)-1

질병 사망 물질

독성참고치
(RfC, mg/m3)= 

NOAEL or LOAEL * BW
UF * IR

독성참고치
(RfC, mg/m3)= 

NOAEL or LOAEL * BW
UF * IR

건강 보호 목표치 제안
(Indoor Air Level Goal) 

질병 사망에 대한 용량-반응 자료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10-4) = 10-4 / UR
VSD (10-5) = 10-5 / UR

단위 위해도 결정
UR (ug/m3)-1

발암 물질

이용자
노출 패턴 고려
: 체중, 호흡율, 

노출시간 등

발암성에 대한 용량-반응 자료

실제적 안전용량(VSD) 산출
VSD (RfC) = RfC*f(노출패턴)

VSD (0.1RfC) = 0.1*RfC*f(노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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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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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주요 국가산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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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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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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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분석 가능 물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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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분석 가능 물질 2
분류 발암물질 비발암물질

카보닐

발암 : 총 2종

비발암: 총 3종

Acetaldehyde Acetone

Methyl ethlyketone

Formaldehyde
Propionaldehyde

PAHs

발암: 총 7종

Benz[a]anthracene

-

Benzo[a]pyrene

Benzo[k]fluoranthene

Chrysene

Dibenz[a,h+a,c]antracene

Dibenzo[b,k]fluoranthene

Indeno[1,2,3-cd]pyrene

프탈레이트

발암·비발암: 총 2종

Butyl benzyl phthalate Dibutyl phthalate

Di(2-ethylhexyl)phthalate Diethyl phthalate

중금속

발암 : 총 4종

비발암: 총 3종

As Co

Cd
Mn

Cr6+

Crtotal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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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공업지역(독곶리) – 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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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공업지역(독곶리) – 비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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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공업지역(대죽리) – 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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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공업지역(대죽리) – 비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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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대조지역(대산읍) – 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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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대조지역(대산읍) – 비발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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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VOCs : 공업지역(독곶리)

57%

14%

8%

6%

5%
5%

3%
1%1%

0% 0% 0%

독곶리VOCs 발암위해도

Benzene 

1,2-Dichloroethane

Acrylonitrile

Carbontetrachloride

Chloroform 

1,3-Butadiene

1,1,2-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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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VOCs : 공업지역(대죽리)

60%

9%

9%

8%

7%

4% 1%
1%1%

0% 0% 0%

대죽리VOCs 발암위해도
Benzene 

Acrylonitrile

1,2-Dichloroethane

Carbontetrachloride

Chloroform 

1,3-Butadiene

Trichloroethylene 

Vinyl chloride

Tribromomethane

Dichloromethane

Tetrachloroethylene

1,1,2-Trichloroethane 

29%

26%13%

9%

9%

3%
3%

2% 2%
2%

1% 0%
0% 0% 0% 0% 0%

대죽리VOCs 비발암위해도
1,2-Dichloropropane
m,p-Xylene
Methyl bromide
o-Xylene
Nitrobenzene
Vinyl Acetate 
Hexane
2-Methoxyethanol
Toluene 
N,N-Dimethylformamide
Ethylbenzene
Phenol
2-Ethoxyethanol
Styrene 
Methyl ethyl ketone
Methyl-tert-butyl-ether
Carbondisulfide
Methyl isobutyl ketone
Cyclohexane
1,1,1-Trichloroethane
Ethylchloride



32

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VOCs : 대조지역(대산읍)

46%

11%

11%

10%

9%

6%
5%

2%
0%
0% 0% 0%

대산읍 VOCs 발암위해도

Benzene 

1,2-Dichloroethane

Acrylonitrile

Carbontetrachloride

Chloroform 

1,1,2-Trichloroethane 

1,3-Butadiene

Trichloroethylene 

Dichloromethane

Tetrachloroethylene

Tribromomethane

Vinyl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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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타 산단비교 :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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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타 산단비교 : 카보닐화합물

물질명

지역 위해도 지역 위해도 지역 위해도

울산 50Percentiles 구미 50Percentiles 대산 50Percentiles 

Acetaldehyde 

온산공업 1.23E-06 공업지역 2.18E-07 독곶리 9.54E-07

울산공업 2.06E-06 혼재지역 3.22E-07 대죽리 9.24E-07

주거상업 1.26E-06 주거지역 1.35E-07 - -

주거지점 1.47E-06 상업지역 1.33E-07 - -

대조지점 1.15E-06 대조지역 1.83E-07 대산읍 9.18E-07

Formaldehyde 

온산공업 9.03E-06 공업지역 1.39E-06 독곶리 3.46E-07

울산공업 1.44E-05 혼재지역 1.59E-06 대죽리 3.55E-07

주거상업 5.06E-05 주거지역 1.23E-06 - -

주거지점 1.14E-05 상업지역 1.24E-06 - -

대조지점 1.01E-05 대조지역 1.54E-06 대산읍 4.08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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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산산단지역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타 산단비교 : 중금속

물질명

지역 위해도 지역 위해도 지역 위해도

울산 50Percentiles 구미 50Percentiles 대산 50Percentiles 

Cd 

온산공업 4.14E-06 공업지역 3.29.E-07 독곶리 1.50E-07

울산공업 6.58E-07 혼재지역 3.41.E-07 대죽리 1.60E-07

주거상업 3.54E-07 주거지역 3.17.E-07 - -

주거지점 3.64E-07 상업지역 2.38.E-07 - -

대조지점 2.76E-07 대조지역 3.42.E-07 대산읍 1.75E-07

Cr6+ 

온산공업 4.45E-06 공업지역 5.56.E-06 독곶리 4.99.E-07

울산공업 1.54E-05 혼재지역 5.07.E-06 대죽리 5.42.E-07

주거상업 3.07E-06 주거지역 4.51.E-06 - -

주거지점 2.96E-06 상업지역 4.38.E-06 - -

대조지점 2.41E-06 대조지역 6.35.E-06 대산읍 4.09.E-07



36

3. 위해성평가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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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수용체(receptor) 기반 환경관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대기, 먹는물,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확인 및 저감 대책 마련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기반을 확립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 실시 및
관리방안 도출

<Media-based>

• 중심관점 : 공기, 물 등 매체

• 문제접근 : 사건중심 접근

• 정책수단 : 처리시설 확충

<Receptor-based>

• 중심관점 : 수용체(사람,생태계)

• 문제접근 : 통합적, 전략적 접근

• 정책수단 : 사전감시, 위해성평가



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수용체(receptor) 기반 환경관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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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수용체(receptor) 기반 환경관리

환경오염

Monitoring

Observation

Search

Morbidity
(유병률)

Mortality
(사망률)

건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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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동시 복합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 수용체는 ＂민감군＂

• 어린이의면역체계는미성숙단계
• 면역독성물질에노출될경우, 성인에게서나타나지않은건강영향발현가능
• 조기노출지속될경우감염성질환, 암, 천식/아토피등다양한건강영향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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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복합 노출을 고려한 위해 평가 방안

• 3가지 Combined types
- Dose addition (같은 mode of action, 같은 target cell, tissue or organ일때)
- Independent joint action (discrete mode of action, 다른 target cell)
- Interactive actions (Synergy & antagonism / additive기준영향더하거나덜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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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복합 노출을 고려한 위해 평가 기법 적용 현황

적용 기법
적용 대상

물질
원리 요소 기술

Synergy
고려
여부

특성 제한점
국외
적용
여부

Hazard Index 
(HI)

모든 종류의
혼합물

Dose 
addition

대표 표적장기 독성 자료 X
스크리닝 평가
넓은 활용성

높은 불확실성
미국, 

WHO, EU 
등

Target-organ 
Toxicity Dose 

(TTD-HI)

모든 종류의
혼합물

Dose 
addition

다양한 표적장기 독성
자료

X
다양한 endpoint 
위해 평가 가능

높은 불확실성 미국

Comparative 
Potency Factors 

(TEFs, RPFs)

동일한 독성
mechanisms 
또는 MOA 

혼합물

Dose 
addition

혼합물의 TEFs , RPFs
RPFs 추정 가능한 독성

자료
X 높은 신뢰도

적용 가능한 물질
적음

미국, 
WHO, EU 

등

Total Cancer 
Risk 

발암성 혼합물
Response 
addition

발암성 용량-반응 자료 X
스크리닝 평가
넓은 활용성

발암성만 평가
과대평가 가능

미국

Weight-of-
Evidence 

Modification 
(BIN WOE)

10종 이내의
단순 혼합물

Interaction
Interaction profile

혼합 독성 자료
O

독성상승효과
고려

단순혼합물만
적용, 

혼합독성DB에
의존적

ATSDR 
제안

The Integral 
Search System

(ISS) 

10종 이내의
단순 발암성

혼합물
Interaction

ISS database and 
software

O
독성 실험 없이, 
제한적 자료도

적용 가능

노출 고려 못함
특정 물질만 적용
높은 불확실성

-

PBPK, PBPK/PD, 
and QSAR

10종 이내의
단순 혼합물

Interaction

물질간 약동력학 정보, 
단일 및 혼합물 PBPK 

모델, 
QSAR database and 

software

O

핵심 정보
존재시 제한적
자료로도 적용

가능

PBPK모델, 관련
DB 개발

미흡으로 적용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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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 국내 IAQ 발전방향

 국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1997) 도입 25년

 기준규격 설정 절차의 제도화 고려 시점

 다양한 시설 이용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IALGs (Indoor Air 
Level Goals) 중심의 기준 설정 절차 정립 필요

 특히 민감군 건강영향 보호를 위한 현행 기준 재검토 시급

 실질적인 노출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합 노출 및 통합 위해 기법
연구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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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국내 IAQ 기준 설정 절차 제도화 필요성

- 주기적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시설별 오염물질별 기준 적정성 검토

- 국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재검토 제도화

- 5년 주기*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관리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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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평가 적용 제안

▶ 국내 IAQ 기준 설정(신규/재검토) 절차 예시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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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Ⅰ. 센터 소개



설립목적 및 근거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법률 제 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1/16



주요 역할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지역 내 환경허브 역할 수행

2/16



주요 사업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3/16



사업실적(2024년)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17개 센터 중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2022년, 2023년)
4/16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Ⅱ. 도 내 화학물질 배출현황



충청남도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충청남도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정보 조사 결과

- (2021년) 405개 사업장, 137종 화학물질, 10,733톤 배출

- (2020년) 400개 사업장, 133종 화학물질, 10,172톤 배출

- (2019년) 388개 사업장, 134종 화학물질,   8,179톤 배출

5/16



배출량 조사 결과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2022년 배출량 조사 결과 - 물질별

- 아세트산에틸(2,812톤, 26.5%), 일산화탄소(1,764톤, 16.6%), 메틸에틸케톤(1,678톤, 15.8%)

- 배출량이 높은 상위 10개 물질의 배출량 합계 : 9,951톤(89.8% 차지)

- 전체 배출량의 16.6%를 차지하는 CO의 경우, 충남지역 전체 배출업체 4개 중 대산공단 내 

입주기업 3개소에서 배출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
6/16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2022년 배출량 조사 결과 - 업종별

- 상위 3개 업종(1천톤 이상)이 전체 배출랴으이 55%를 차지

- 고무 및 플라시틱제조업(2,256톤, 21%), 전기,가스,증기 및 공깆조절 공급업(2,154톤,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502톤, 14%) 순

7/16

배출량 조사 결과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2022년 배출량 조사 결과 - 지역별

- 상위 5개 시군에서 88.7%를 배출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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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출저감제도



배출저감제도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개요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4,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저감 대상 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 대상 물질로 선정, 대상 물질 단계적 확대 추진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대상 전체 415종 (’30년) 

- 배출저감 대상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 및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9/16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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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화학물질안전원)

-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계획을 수립,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율 설정

(접수·검토)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화학물질안전원), 필요시 보완요청

-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 기업 특성 및 주변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계획서 공개)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 또는 제품정보(물질함량, 취급량)을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

-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행확인)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는 지자체에게 제공,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 확인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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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ㅁ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11/16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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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협의체 구성



배출량 저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

- 일시 : 2024년 5월 8일

- 참석자 : 환경부, 충청남도, 화학물진안전원, 배출사업장, 시군 담당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 목적 : 충청남도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및 저감 관련 주요 정책 동향 파악 및 사업장 취급시설 관리방안 안내

-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 저감 목적의 지역협의체 구성(안) 수립 필요성 대두 

원료변경, 공정변경 등 2단계 배출저감시 구체적 계획 수립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홍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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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저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2차 세미나

- 일시 : 2024년 10월 21일

- 참석자 : 충청남도,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배출사업장, 전문가(화학물질안전원, KEI, KTR)

- 목적 : 화학물질 배출 저감 목적의 지역협의체 구성(안) 세부운영(안) 논의

- 주요내용 : 협의체 운영(안) 수립을 위해 구성원, 관리방안, 지원방법, 기술지원 기관 선정 등 조례 제정 필요

협의체 구성시 지역, 업종, 배출물질 등을 고려, 도내 서북부지역 배출량 저감기능 포함

대체물질 사용, 친환경공정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 유도

기업 스스로 설정하도록 협의체를 통한 이행여부 확인하는 (안)을 제시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홍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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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

- 일시 : 2024년 10월 21일

- 참석자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시군 화학안전관리업무 팀장

- 목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위해성 물질 또는 업종별 구체적 관리방안 수립 필요

자발적 배출저감에 참여한 기업에게 제공될 인센티브 지급여부 논의

도 내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참여 적극성 독려가 필요

기업 차원의 ESG경영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홍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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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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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전문가 인력풀 확대 

-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화학물질 관련 인력풀 충원 예정(3월~)

자발적 감축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안) 확정

-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 충청남도, 시군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기업 대상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작성및 사전현장 컨설팅수행사업장

가이드

충청남도내 15개시군 기본계획수립 지원

유해화학물질관련 센터 내 전문가 인력풀 활용

자체적 관리방안 도출 및 정책수립 지원
정책지원







1 연구배경및필요성

2 충청남도의유해화학물질배출현황

3 유해화학물질관리기술

4 제2차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

5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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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ton/년)소재지업체명No.배출량 (ton/년)소재지업체명No.

215 천안시 서북구㈜연암131,693 당진시 송산면현대그린파워(통)1

204 서산시 성연면동희오토주식회사(도)14875 천안시 동남구동원시스템즈㈜ 천안사업장2

178 공주시 정안면㈜엔씨켐 정안공장15697 홍성군 구항면㈜동신포리마3

156 아산시 둔포면㈜이녹스첨단소재16662 아산시 둔포면동원시스템즈㈜4

142 예산군 고덕면주식회사녹수17568 천안시 동남구㈜국보화학5

137 홍성군 광천읍㈜에프엔지리서치18551 천안시 동남구신화인터텍주식회사 5공장(도)6

134 논산시 성동면㈜팔도테크팩19413 천안시 서북구㈜태양7

132 아산시 둔포면주식회사 일석20374 홍성군 구항면㈜에스에프씨8

122 아산시 인주면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21359 천안시 서북구티씨씨㈜9

8,516 21개소 (통3, 도3, 시·군15)355 서산시 대산읍에이치디현대케미칼㈜(통)10

10,699 충청남도 총 배출량328 보령시 오천면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통)11

79.6%100톤 이상 사업장 / 충청남도 총 배출량224 천안시 서북구신성이노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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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시설결함안전기준 미준수계부문

71116181368전국

9101938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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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전국대비 사고율(%)
사고발생수

연도
충남전국

15.59582019

6.75752020

12.912932021

3.02662022

8월 기준13.210762023

10.338368합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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